
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긍정한 사례

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형태, 지세 등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화된 점, 이에 따

라 잔여지의 평당 단가가 종전보다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잔여지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고

려하지 아니한 손실보상이 위법하다고. (부산고법 2004.02.06. 선고 2003누1134 판결)


